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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

1. 관련 : 코로나19 입원 · 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20915호,

2022.6.29. )

2.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(재택치료와 대면

진료)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,

-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*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

드립니다.

* '22.7.11.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

*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 22.7.25.부터 가능

3. '22.7.13.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 · 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

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, 외래 혈액투석환자,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

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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